
자동차 공장의 소방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
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

(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1다242208 판결) 

원고들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, 피고 회사의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 업

무를 담당해왔습니다. 

피고는 원고들이 직접고용의무 이행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,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장

또는 소방대 조장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으며,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부서로 편입된 바 없고, 특히 원고들의 업무는 화재 감시 모니터링, 소방

차, 화재 진압장비 점검, 공장 내 소방펌프, 소화기, 소화전 점검, 공장 순찰 업무 등으로 피고 공장의 주요업무인 자동차 생산업무와는 명백

히 구별되는 업무이므로,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닌 적법한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

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작성한 체크리스트, 소방설비별 유의사항에 따랐고, 피고가 지정한 코스에 따라 방

화 및 순찰업무를 하였으며, 피고의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수행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고 업무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이 피

고의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상당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아, 원고들과 피고 사이

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.  

그리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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